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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4장 도로 통행규정
제4절 보행자 및 탑승자 통행규정
[제61조]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행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변으로 보행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행자가 길목을 통과하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 또는 육교나 지하도 등의 기타 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기타 횡단시설이 없는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제63조]

보행자는 중앙분리대 등 도로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넘어 다니거나 시설물에 기대앉아서는 안되며 차에 매달리거나 강제로 차량을 막아서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

취학전 아동· 및 자신의 행위를 판단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그 감호인과 감호인이 위탁한 인원 혹은 그에 대해 관리, 보호 책임을 맡은자가 리드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또는 기타 안내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은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보행자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교통신호 또는 관리인원의 지휘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와 관리인원이 없는 경우, 열차의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통과하여야 한다.
[제66조]

차량 탑승자는 쉽게 폭발물하거나 쉽게 연소하는 등 위험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되며 차량 밖으로 이러한 물품을 버려서도 안되며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 

